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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충청북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기정액 % 증  감 % 비고 

계 6,325,040,873 100 5,890,431,788 100 434,609,085 7.4

-일반회계 5,732,885,167 90.6 5,300,423,995 90.0 432,461,172 8.2

특별회계 592,155,706 9.4 590,007,793 10.0 2,147,913 0.4

2.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

비고

세  입  합  계 311,403,500 217,484,756 93,918,744 43.2 도일반

회계 :

5.4%
세외수입

계 8,601,078 5,125,397 3,475,681 67.8

경상적 세외수입 4,421,150 4,394,519 26,631 0.6

임시적 세외수입 4,179,928 730,878 3,449,050 471.9

보조금

계 300,469,047 212,336,856 88,132,191 41.5

국고보조금 78,252,917 133,669,111 △55,416,194 △41.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5,552,000 45,552,000 0 0.0

기금 176,664,130 33,115,745 143,548,385 43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시도지역개발
기금예수금수입 2,333,375 22,503 2,310,872 10269.2

□ 특별회계(농어촌개발기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 비고

농어촌개발기금 10,884,431 10,884,431 0 0.0 도 특별회계
1.8%



가. 증감현황

○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2％인 939억 1,874만원이 증액된 3,114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5.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34억 7,568만원 증액됨

․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554억 1,619만원 감액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변동사항 없음

․ 기 금

농업‧농촌공익 기능증진직접지불 기금 등 1,435억 4,838만원 증액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호우피해복구사업 등 23억 1,087만원 증액됨

○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제5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108억 8,4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 농정국 부서별 세입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 기정액 % 증  감 %

충 청 북 도 5,732,885,167 100 5,300,423,995 100 432,461,172 8.2

농 정 국 311,403,500 100 217,484,756 100 93,918,744 43.2

농업정책과 54,232,047 17.4 53,714,212 24.7 517,835 0.9

유기농산과 205,269,943 65.9 113,756,562 52.3 91,513,381 80.4

농식품유통과 8,494,664 2.7 9,945,710 4.6 △1,451,046 △14.6

축수산과 18,012,380 5.8 16,968,403 7.8 1,043,977 6.2

동물방역과 20,730,950 6.7 18,450,642 8.5 2,280,308 12.4

동물위생시험소 4,206,550 1.37 4,206,550 1.9 0 0

농산사업소 93,532 0.03 79,563 0.03 13,969 17.6

내수면산업연구소 363,434 0.1 363,114 0.17 320 0.1

나.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 5억 1,783만원,

유기농산과 915억 1,338만원, 축수산과 10억 4,397만원, 동물

방역과 22억 8,030만원, 농산사업소 1,396만원, 내수면산업연구소

32만원이 증가하고 농식품유통과는 14억 5,104만원 감액되었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변동 없음.

○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금 사업 예산과 사업 진행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제5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3.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가. 세출예산안 개요 

○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액 대비 30.2％인 970억 8,830만원이 증액된

4,183억 5,99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임

- 예산증가율 30.2%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8.2%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충청북도 일반회계와의 비교 -
(단위 : 천원 /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점유비
증감률

충청북도 5,732,885,167 5,300,423,995 432,461,172 8.21 100.0

농 정 국 418,359,902 321,271,599 97,088,303 30.2 7.3

나. 부서별 내역 및 증감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액 % 기정액 % 증  감 % 비고 

계 418,359,902 100 321,271,599 100 97,088,303 30.2

도일반

회계 :

7.3%

농업정책과 68,521,456 16.4 68,466,564 21.3 54,892 0.1

유기농산과 253,699,385 60.6 156,923,941 48.9 96,775,444 61.7

농식품유통과 15,309,179 3.7 17,059,774 5.3 △1,750,595 △10.3

축수산과 26,629,434 6.4 26,487,079 8.2 142,355 0.5

동물방역과 22,559,961 5.4 21,094,011 6.6 1,465,950 7.0

동물위생시험소 17,056,930 4.0 16,808,887 5.2 248,043 1.5

농산사업소 6,154,069 1.5 6,129,899 1.9 24,170 0.4

내수면
산업연구소 8,429,488 2.0 8,301,444 2.6 128,044 1.5



□ 특별회계(농어촌개발기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정액 증  감 % 비고

농어촌개발기금 10,884,431 10,884,431 0 0.0 도 특별회계
1.8%

1) 증감현황

○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보면

► 농업정책과의 세출예산안은 685억 2,145만원으로

농정국 예산안의 16.4%이며

기정액 대비 0.1%인 5,489만원 증액 계상함

► 유기농산과의 세출예산안은 2,536억 9,938만원으로

농정국 예산안의 60.6%이며

기정액 대비 61.7%인 967억 7,544만원 증액 계상함

►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예산안은 153억 917만원으로

농정국 예산안의 3.7%이며

기정액 대비 10.3%인 17억 5,059만원 감액 계상함

► 축수산과의 세출예산안은 266억 2,943만원으로

농정국 예산안의 6.4%이며

기정액 대비 0.5%인 1억 4,235만원 증액 계상함

► 동물방역과의 세출예산안은 225억 5,996만원으로

농정국 예산안의 5.4%이며

기정액 대비 7%인 14억 6,595만원 증액 계상함



► 동물위생시험소의 세출예산안은 170억 5,693만원으로

농정국 예산안의 4%이며

기정액 대비 1.5%인 2억 4,804만원 증액 계상함

► 농산사업소의 세출예산안은 61억 5,406만원으로

농정국 예산안의 1.5%이며

기정액 대비 0.4%인 2,417만원 증액 계상함

►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세출예산안은 84억 2,948만원으로

농정국 예산안의 2%이며

기정액 대비 1.5%인 1억 2,804만원 증액 계상함

○ 주요 증가 요인은 유기농산과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호

우피해 복구사업, 동물방역과의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통

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등 기금사업 및 농촌 현안에 

관한 예산 반영임

○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제5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108억 8,4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실과명 사업명

사 업 비 주요사
업설명
자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자부담)

농업정책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성립전) 125,000 125,000

유기농산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142,442,000 142,442,000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 273,930 273,930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462,000 138,600 41,580 97,020 184,800

채소가격안정지원 235,127 0 35,270 82,290 117,567

7.28.~8.11. 호우피해 복구사업 11,470,834 8,063,456 2,388,262 1,019,116

농식품유통과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성립전) 30,000 15,000 4,500 10,500

지역 푸드플랜 운영(안전관리) 지원 100,000 50,000 15,000 35,000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10,000 5,000 1,500 3,500

축수산과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400,000 120,000 36,000 84,000 160,000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 835,000 250,500 75,150 175,350 334,000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 40,000 20,000 20,000

내수면산업

연구소
토종어류 유전자 검사 30,000 30,000



라.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세 부 사 업 당초예산
(A)

명시이월액
(B)

차액
(A-(B)

합 계(5개과, 10개 사업) 49,906,000 16,563,608 33,342,392

농업정책과 39,359,000 10,261,670 29,097,33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0,492,000 4,226,670 26,265,330

시군 역량강화사업 1,467,000 635,000 832,00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6,370,000 4,400,000 1,970,000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980,000 980,000 0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 50,000 20,000 30,000

유기농산과 8,597,000 4,997,000 3,600,000

배수개선사업 4,107,000 507,000 3,600,000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4,490,000 4,490,000 0

농식품유통과 150,000 29,000 121,000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 150,000 29,000 121,000

동물위생시험소 1,000,000 946,800 53,200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1,000,000 946,800 53,200

농산사업소 800,000 329,138 470,862

농기계창고 신축관련 800,000 329,138 470,862

1)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농정국 명시

이월 예산은 165억 6,36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정책과 5개 사업  102억 6,1667만원

- 유기농산과 2개 사업  49억 9,700만원

- 농식품유통과 1개 사업  2,900만원

- 동물위생시험소 1개 사업  9억 4,680만원 

- 농산사업소 1개 사업  3억 2,913만원 



마. 검토의견

○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금 반영과 호우피해 복구 및 가축

전염병 청정화 추진을 통한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육성 등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적정한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됨.

○ 다만,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유와 완료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